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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

1 기 본 현 황

□ 사업 담당자
실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

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박유미
2133-7505

고재정
2133-7544

김문주
2133-7545

※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2 예 산 설 명

□ 산출근거

□ 예산 총괄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 2019예산액 (A) 2020예산액 (B) 증감 (B-A)
(B-A)*100/A

계 (x315,380)
473,070

(x323,376)
485,064

(x7,996)
11,994

(x2)
2

자치단체경상보조
금

(x315,380)
473,070

(x323,376)
485,064

(x7,996)
11,994

(x2)
2

□ 사업개요

회 계 일반회계

사업기간 ☑연례반복

사업내용

○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중독자
조기발견, 상담, 치료,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

○취약계층 중 알코올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 중심으로 회복자
상담가 활용 네트워킹 구축 활성화로 지속적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

○중독예방 갬페인 및 고위험군 발굴, 관리

사업비
(당해년도)

485,064천원 [국비]323,376천원 [시비]161,688천원

기타 (예산 외) [구비]157,690천원 [기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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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사 업 설 명

□ 2020년도 추진일정 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

계 485,064

운영계획수립 2020.01~2020.03 사업계획 수립

보조금신청및집행 2020.01~2020.12 485,064 분기별보조금 신청 및 집행

□ 사업목적
○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 체계 구축
○중독자 조기발견, 상담 ,치료,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
○회복자 상담가를 활용한 네트워킹 구축 활성화로 지속적 서비스 전달체계

강화

□ 사업근거
○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
○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

□ 사업내용
○ 사업기간 : 2020.1.1~12.31
○ 지원대상 : 알코올 및 기타중독에 문제가 있는 자 및 그 가족
○ 사업수행주체 :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(노원, 도봉, 강북)
○ 추진방법 : 자치구와 수탁자 계약체결 민간위탁 운영
○ 사업의 주요내용 : 중독자조기발견, 상담, 치료,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

□ 추진경위
○ 2001년 마포구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
○ 2014년 기능개편(알코올상담센터에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)
○ 2017~2018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4개소 운영(노원, 도봉, 강북,

구로)

과목구분 2020년 예산내역

자치단체경상보조금 ○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
485,064,000원

= 485,064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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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사 업 효 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□ 향후 기대효과

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

보조금정산및실적제출 2020.12~2021.01 집행정산 및 실적 제출

운영평가 2020.12~2021.01 사업평가

○중독자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연계체계 구축

2017년도
○사례관리 : 7,335명 재활서비스 :1,741명 일반상담 : 2,815명

교육 및 훈련 : 14,486명

2018년도

○등록 및 사례관리 : 510명/6,174건 재활서비스 : 295명/1,984건

응급개입 : 24회

○일반상담 및 단기개입 : 1,454명/2,409건 자원연계의뢰 :

509/173건 교육 및 훈련 : 7,331건

2019년도

○등록 및 사례관리 : 586명/3,644건 재활서비스 : 260명/1,522건

응급개입 : 17회(9.30기준)

○일반상담 : 1,264건 중독 및 단기개입 : 450명/818건 교육 및 훈련

: 7,106건(9.30기준)

(단위 : 천원)

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

2016
(x393,800)
590,700

(x-)
0

(x-)
0

(x393,800)
590,700

(x393,800)
590,700

(x-)
0

(x-)
0

2017
(x302,400)
453,600

(x-)
0

(x-)
0

(x302,400)
453,600

(x302,400)
453,600

(x-)
0

(x-)
0

2018
(x310,000)
465,000

(x-)
0

(x-)
0

(x310,000)
465,000

(x310,000)
465,000

(x-)
0

(x-)
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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